
 국민이 존중받는 편안한 나라,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사회 2020. 1. 20.

2020년도 사회통합프로그램 과정신청 관련 변경사항 알림
법무부 이민통합과

2020년부터 사회통합프로그램 과정신청 관련하여 변경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지하니, 단계배정을 받고 사회통합프로그램 수업에 참여하기 위해 과정신청을

하려는 이민자는 반드시 변경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과정신청 시작시간이 변경이 변경됩니다.

 ❍ 신청기간 시작일 0시 → 9시

     (예시) 과정신청 ‘신청기간’이 1. 28.(화) ∼ 2. 3.(월)까지인 수업은 신청기간 시작일인 1.28.(화) 

아침 9시부터 선착순으로 과정신청이 가능

2. 지역별 교육수요 현황을 반영하여 외국인 체류자격별로 수업 정원이 
다르게 설정됩니다. (별첨 : 과정신청 매뉴얼 참조)

 ❍ (동포중점반) 재외동포(F-4, H-2)의 밀집지역에 지정된 동포 중점 운영기관의

일부 수업을 재외동포(F-4, H-2)만 참여 가능한 ‘동포중점반’으로 운영

- 동포중점반은 재외동포(F-4, H-2)만 과정신청 가능

※ 단, 동포중점반이라고 하더라도 추후 신청현황에 따라 재외동포의 과정신청이

저조할 경우 그 외 체류자격자도 참여 가능하도록 변경될 수 있음

 ❍ (동포중점반이 아닌 경우) 모든 수업은 동포(F-4, H-2)의 정원과 그 외 

체류자격자의 정원이 각각 설정

- 수요 현황에 따라 F-4, H-2 체류자격자만 참여 가능한 인원의 동포 정원과 

그 외 체류자격자가 참여 가능한 인원의 정원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음

※ 단, 과정신청 진행 중이더라도 수요에 따라 동포 정원과 그 외 체류자격자의
정원이 변경될 수 있음

     (예시) 동포 정원이 4명, 그 외 체류자격자의 정원이 16명인 수업에는 F-4, H-2 체류자격자는 

4명까지만, 그 외 체류자격자는 16명까지 과정신청이 가능. 단, 과정신청 기간 중 동포 

정원은 대기자까지 마감되었으나, 그 외 체류자격자는 10명 미만으로 참여가 저조한 경우

에는 동포 정원을 늘리고 그 외 체류자격자의 정원을 줄이는 정원 조정이 될 수도 있으며, 

반대의 경우도 가능

3. 과정신청 관련 문의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이민통합지원센터 

 ❍ 과정신청 하려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참고] ‘과정신청’ 화면 예시


